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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 ․ 동양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본 연구는 국제행사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과거와 현재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점을 비롯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는 국제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

한 기금마련의 목적으로 특별법 하에서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옥외광고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원활한 기금조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

겨져 옥외광고 산업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8년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는 현재 일반법으로 편재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

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옥외광고 산업발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1차 사업

을 시작으로 현재 2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과거

와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옥외광고센터의 출범

이후에 과거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의 성과는 높이 평가 받을만하지만 그 이외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산업

계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어 향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은 보다 면밀한 환경분석과 마케팅 요소의 도입을 통

하여 소비자 중심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1. 서론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고시장에 있어서 큰 변 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고시장의 주된 축은 기존의 4  매체에서부터 옥외 고를 비

롯한 기타매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기존 4  매체뿐만 아니

라 5  매체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옥외 고시장에도 큰 향을 주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옥외 고에 한 개념과 정의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통 으로 불리던 

‘Outdoor Advertising’라는 용어에서 가정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매체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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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OOH Advertising 혹은 OOH Media 로 확장되어 쓰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는

데, 이런 변화는 고 수용자들의 라이  스타일의 변화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신매체의 발달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가정 내에 머무르

는 시간이 어들고 있으며, 머무는 시간동안에도 과거와는 다른 매체 소비행태를 보이

고 있어 기존매체들의 소비비 은 차 어드는 추세이다. 

안매체로서 옥외 고의 향후 망은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부터 측해 볼 수 

있는데, 그  큰 변화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사이니지에 상호작용의 개

념을 더한 스마트사이니지의 등장과 발 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해외 선진 사례 등에

서 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옥외 고 크리에이티  등에서도 스마트사이니지

의 활용도는 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와 매체 기술의 발 에도 불구

하고 국내 옥외 고 시장은 경 이나 보행자의 안 등의 공공의 복리를 한 측면에서의 

리 인 근방식에 얽매여 법 인 테두리 안에서의 옥외 고물에의 용이 지극히 제

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옥외 고물등 리법이 고단속법에 그 시 를 두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옥외 고를 미 을 해치는 단속의 상으로 근한 시각에 기인한 

것과도 무 하지 않다. 법, 제도 인 리의 상으로 인식되어 있는 이유로 옥외 고의 

발 과 진흥을 한 시도는 번번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한 그 과정에서 다양

한 이해 계자들의 불만도 커져왔으며, 그 만큼 논쟁과 이슈가 많은 부분 한 우리나라 

옥외 고산업과 시장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 옥외 고

물등 리법의 부개정이 정되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옥외 고 시장의 형성과 발 에 있어서 특별법 하에서 실시되었던 기 조성

용 옥외 고사업의 역할은 실로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에 한 평가는 차치하고

서라도 생활형 고물로 분류되는 간 을 제외한 상업용 옥외 고가 본격 으로 시장을 

형성하는데 시 가 된 사업이라고 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한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은 구유니버시아드를 마지막으

로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환되어 2008년 설립된 한국옥외 고센터의 주도로 2009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2년 말 1차 옥외 고사업이 종료되고 2차 사업이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시

행 에 있는데, 1차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이 마무리 된  시 에서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에 한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기 조성용 옥외 고사

업의 발 방향에 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을 수행하는 기 으로서 한국옥외 고센터의 상과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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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요한 시 에 와 있다. 과거 특별법 하에서 각종 문제로 얼룩져 왔던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을 투명하게 운 하고, 사업을 통해 얻은 기 을 공공의 목 에 부합하도록 

지출하는 것 한 무엇보다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을 재조명하고, 발 인 측면에서의 다

양한 논의와 함께 한국옥외 고센터와 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차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를 여나가기 한  논의와 문

제제기는 향후 사업의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향후 우리나라 옥외 고산

업과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의 발 과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개선책

을 도출하기 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Ⅱ. 본론

1. 옥외광고 시장 환경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지속 으로 노출시켜 뛰어난 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체로서 옥외 고의 가치는 지속 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한 석 외, 2013), 

신매체의 개발과 함께 그 성장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옥외 고시장의 성장과 발 은 다양한 매체환경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

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통 인 매체의 고비 집행은 차 거나 그 증가세가 극히 

미미한 반면에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OOH 고 등의 산업부분은 가 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고산업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실이다. 

디지털매체의 발달, 모바일 기술 등과의 연동 등의 기술 인 변화가 옥외 고에 있어

서 주된 환경변화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옥외 고물등 리법이 용되지 않는 

행매체에 주로 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는 법 , 제도 인 한계로 인하여 용이 

쉽지 않으나 향후 기 조성용 옥외 고매체를 비롯한 법 용 행매체에도 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고시장의 재편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

인 환경변화가 법 미 용 행매체로의 옥외 고부문에서만의 독자 인 환경변화가 아

닌 만큼 기존매체에 한 용여부는 장기 인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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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0~2014(전망) 매체별 총 광고비

출처 : 안 . (2014). 2013년 총 고비. 제일기획사보. 3월호, p. 19 편집.

2.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발전과 성장

본 연구에서는 옥외 고를 행 가능한 옥외 고와 행 불가한 옥외 고로 구분하고, 

행가능옥외 고도 법 용 행매체와 비 용 행매체로 구분하여 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상이 는 매체는 법 용 행매체로서의 옥외 고  기 조성을 

한 야립 고라고 할 수 있다. 법 용 비 행매체는 흔히 우리가 간 이라고 부르는 소형 

생활형 고물을 의미하고, 법 용 행매체는 지주형 고물, 옥상 고, 교통 고, 교통

시설물 고를 포함한 옥외 고물등 리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고물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 법 용 행매체 옥외 고발 의 거름은 기 조성용 고로부터 다져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 조성용 옥외 고는 과거 특별법 시 를 거쳐 재의 일반법에 

편재되어 용되고 있다.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은 크게 특별법 하에서와 일반법에 편

입된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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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사

사업기간

(입찰방식)

기 조성액

(억원)
매체종류 사업내용  주 사

88올림픽

’84. 9~’88.12

(4년 4월)

제한경쟁

265

시내버스, 택시, 

․네온, 지주이용 

고

버스 : 서울신문사

택시 : 한국방송 고공사

 ·네온 : 익산

지주이용 : 거성

국민체육

진흥공단

’89. 4~’98.12

(9년 9월)

제한경쟁

819

시내버스, 택시, 

․네온, 지주이용 

고

버스 : 서울신문사

택시 : 한국방송 고공사

 ㆍ네온 : 익산

지주이용 : 거성

 

EXPO

’91. 6~’94.12

(3년 6월)

제한경쟁

60 옥상, 벽면, 애드벌룬
옥상 : 익산

애드벌룬: 진애드벌룬

동계U

 회

’96. 7~’98.12

(2년 6월)

제한경쟁

45
 기이용 고,

회 홍보차량 상

 기 : 보컴

 회홍보 : 인

차량 : 

동계

아시아

’99. 1~’00.12

(2년) 제한경쟁
26

 기이용 고

 회홍보 차량 상

 기 : 보컴

 회홍보 : 인

차량 : 

부산

아시아

’99. 1~’03. 6

(2년 11월)

제한경쟁

565

 기이용 고

지주이용 고

공 화, 버스, 택시

 기 : 보컴

지주 : 거성

버스 : 서울신문

2002

월드컵

’00. 8~’03. 6

(4년 6월)

제한경쟁

152

 기이용 고

지주이용 고

축구조형물, 홍보탑 

 기 : 지

지주 : 인

홍보탑 : 인

아ㆍ태

장애인

’01. 7~’03. 6

(2년) 제한경쟁
27.5 옥상, 지주

상이군경회

신장장애인 회

<표 1> 국제행사별 옥외광고사업 추진실적(1984~2006)

1) 특별법 하에서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1980년 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국제행사를 유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옥외 고산업

은 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체육행사 지원을 한 특별법의 근거 하에서 옥외 고물

등 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고물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흥기를 맞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의 단속의 상으로 인식되어 있어 산업 발 에 제한 일 수밖에 없던 옥외

고시장이 국제행사 유치로 말미암아 재원마련의 수단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큰 발 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이 옥외 고 산업발 에 가

져온 정 인 측면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행정자치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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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U

 회

’02. 1~’06.12

(4년) 제한경쟁
579

옥상, 기, 지주, 차

량, 홍보탑

 기 : 지, 보컴

옥상 : IS애드, 청, C&C

지주 : 거성, 인풍, 인, 상이

군경회, 신장장애인 회

홍보탑 : 거성

차량탑재 : 인풍

출처 : 손 숙. (2006). 특별법 옥외 고물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옥외 고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 

재구성

특별법에 의한 옥외 고는 ‘86 아시아경기 회’와 ‘88 서울올림픽’이라는 당시로는 

유의 국제  스포츠 회 개최를 목 으로 설치되었다. 1981년에 설치된 서울올림픽 조

직 원회는 회의 비  운 에 필요한 기 조성이라는 특별하고 한시 인 목 으로 

1984년부터 옥외 고사업을 시행하 다. 그 이후 옥외 고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

로 이 되어 국민체육진흥기  조성을 한 사업과 각종 회지원을 한 수익사업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 회  2002 월드컵축구 회 조직 원회가 

옥외 고사업의 주체로 사업을 시행하 으며, 특별법 하에서의 마지막 옥외 고사업주

체는 2003년 개최된 구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 원회이다. 2006년 12월까지 지속된 

특별법하의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에서 정부는 총 2,500여억 원의 기 수입을 거두었

다. 국제 회의 유치에 따른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시작된 특별법 하에서의 옥외 고사업

은 일부 고사업자의 독  사업 연장승계,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한 기

립의 안 성만을 도모한 정부의 태도, 고시설물에 한 소유권 양수도의 문제, 기 조

성재원과 사용처의 비 련성 등의 문제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손 숙, 2006). 

2) 과거 사업에서의 문제점 및 시사점

과거 특별법 하에서의 옥외 고사업이 지녀왔던 문제   시사 은 여러 가지로 나타

나고 있다. 그 에서 본 연구는 사업자 선정, 사업 운 , 그리고 고주와 소비자에 한 

업 인 측면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자 선정 측면
옥외 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 은 첫째, 소수업체가 고사업을 

독 하다시피 했다는 을 들 수 있다. ‘86 아시아경기 회’이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이 수의계약, 제한경쟁방식 등의 반복과 기존사업자들에게 기 납부액을 인상하는 기

조정과정을 거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독과  사업으로 운 된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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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야기되었다. 둘째, 공개경쟁방식보다는 사업제안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계

약이 다수 체결됨으로써 공정성 등의 문제 이 야기되었다. 셋째, 복수의 회사가 공동출

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권을 확보한 후 운 에 해서는 각 회사가 분배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사업자 선정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되었다.

(2) 사업 운영 측면
옥외 고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운 하면서 여러 잡음이 발생하기도 하 는

데, 사업 운  측면에서 두된 문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권을 획득한 고사업

자가 지주이용간  등에 해 일부 수량을 매하는 경우가 발생하 는데, 이는 고사

업권과 련한 상호 담합에 의한 결과로 여겨진다. 둘째, 일부 설치 허가를 받지 못한 

고물에 한 기 납부가 불가하게 되어 회조직 와 행사가 상호합의하에 일부수량

을 반납하여, 사업에 지장을 래하 다. 셋째, 일부 고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고물에 

해서 기 을 삭감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 다. 넷째, 소수 고사업권자들의 과다 수

익의 실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이 기간 의 고 행업자가 벌어들인 고수익의 규모

는 한번도 공개된 이 없으며, 업계에서도 단지 그 규모를 추론할 뿐이라는 것이 정설이

다(손 숙, 2006).

(3) 광고주와 소비자에 대한 영업 측면
고주와 소비자에 한 업 인 측면에서의 문제 을 살펴보면 첫째, 고효과가 뛰

어나다고 인식된 지역에 고주가 집 되는 편 상이 발생하여 고 액이 치솟는 부

작용이 래된 반면 비선호 지역은 장기간 매체에 한 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지역

간 큰 차이가 발생하 다. 둘째, 고주의 고집행 기 이 고효과 비 집행 액 등의 

합리 인 기 이 아니라 VIP의 주요 동선에 맞추어진 고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 측면으로는 획일화,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인하여 고에 한 거부감과 

환경과의 부조화 인 측면이 두되었다. 이와 같이 특별법 하에서의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은 기 조성의 원활함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을 한 기반 마련은 등한시 된 측면이 있다. 이 게 기의 건 한 기  토양이 마

련되지 못한 옥외 고산업은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한 복잡한 유통구조 등 다양한 측면

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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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사업에서의 시사점
특별법 하에서의 옥외 고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사업이 가지는 사회

인 향력이나 산업발 차원의 고려는 없이 기 마련에 집 한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

을 생시켰으며, 그러한 문제 은 향후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 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 수행능력이나 장계열사 등의 부정당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려는 업체들에 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

째, 기존사업자의 장기간 사업 독 을 막기 한 방지책으로 설치된 고물은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주체로 이 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고려 될 수 있다는 측면이며, 셋째, 기

조성을 한 목  뿐 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고산업발 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

한 매체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 등이 제기 되었다. 넷째, 고사업을 해서는 고물이 

설치되는 장소에 한 임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원

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물 게첨 지연에 따른 기 지 련 민원발생소지를 

사 에 방지하기 한 기 납부 기 에 한 필요성도 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고시설물의 소유가 사업주체로 100% 이양된 후에는 미디어 랩 사업방식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고사업 운 방식도 검토 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두되었다. 이처럼 

과거사업에서 문제 으로 나타난 측면은 향후 사업에서 우선 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

으로 인식됨으로써 사업의 발 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일반법 하에서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1) 옥외광고센터의 출범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별법 하에서의 옥외 고산업은 많은 폐단을 낳았으며, 2006년 

12월을 끝으로 그 근거가 사라진 옥외 고사업을 지속시킬 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특별

법하의 옥외 고사업에서 발생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차원에서 옥외 고사업을 지

속 으로 시행할 수 있는 문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기

이 재의 한국옥외 고센터(이하 옥외 고센터)이다. 

옥외 고센터는 개정된 옥외 고물등 리법에 의거 고물등의 정비  주요 국제행

사의 성공  개최를 한 재원마련을 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08년 5월 설립되

었다. 설립 후 옥외 고센터는 2009년부터 재까지 총 6년간 옥외 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9년~2012년까지 1차 사업을 시행하 고, 2013년~2015년까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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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기 옥외 고센터는 기존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

과 폐단을 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 으며, 최 로 출

범한 옥외 고 문기 으로서 그 역할의 정립에 힘써 왔다. 기 조성을 한 고사업 뿐

만 아니라 도시미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간 공해와 련된 문제 등에도 심을 기

울 다. 그와 련하여 기존 체육행사나 국제행사 지원뿐만 아니라 고물 설치 지자체에

도 일부 기 을 배분함으로써 옥외 고에서 마련된 재원을 산업계로 환류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데 옥외 고센터의 출범은 정 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1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현황 및 평가

권역별 수량 사업자

고물설치

설치

승인

설치

완료

고

게첨

계 250 12개사 175 142 106

1권역 64 (주) 홍공동수 체( 홍90%, 제이미디어닷컴10%) 56 47 32

6권역 24
(주)씨엔씨 로젝트공동수 체(씨엔씨50%, 

은진기획20%, 네드15%, DHOAC15%)
7 3 3

2권역 64
(주)명보애드넷공동수 체(명보애드넷90%, 

에이디웍스10%)
39 37 26

3-2권역 23 (주) 홍 18 11 10

4-1권역 26
(주) 인에스피공동수 체( 인에스피70%, 

승보 고30%)
18 15 13

3-1권역 27 한승공 (주) 20 15 14

5-3권역 6 (주)한국씨네텔 6 6 3

4-3권역 16 (주) 홍공동수 체( 홍75%, 제이미디어닷컴25%) 11 8 5

출처 : 옥외 고센터 내부자료

<표 2> 1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현황

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됨과 동시에 사라졌던 야립 고가 일반법 하에서 옥외 고센터

의 주도로 다시 시작되게 되면서 고업계에서 거는 기 와 심은 높았다. 

1차 사업은 기 지주이용간  319기에 한 입찰을 실시하여 총 226기의 고물이 

낙찰되고, 총 86기의 물량이 유찰되어 사업물량은 총 입찰수량의 70% 다. 홍보탑의 경

우에는 유 기 의 설치 장소 임  거부로 인해 사업 수량이 축소 조정되면서 당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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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인 50기에서 50%이상 감소한 24기로 낙찰수량을 조정하 다.

<표 2>에서 보듯이 총 250기의 낙찰물량 에서도 설치승인을 받은 고물은 175기

(70%), 설치완료는 142기(56.8%), 최종 으로 고물이 게첨된 수량은 106기(42.4%)

에 불과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가

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지자체의 사 의 불가로 인한 사업 불가 물량도 

총 25건, 유 기 의 설치장소 임  거부에 따른 6권역 미승인 물량은 17건으로 악되

고 있다. 특히 1년 동안 9차례의 입찰이 결국 유찰되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3개 권역 

86기의 고물은 사업성이 부족하고 사업기간이 짧아서 사업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

다는 결론에 이르며, 권역이나 수량, 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옥

외 고센터, 2012).

1차 사업에 한 평가는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으로 나 어서 살펴 볼 수 있는

데, 먼  부정 인 측면에서는 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1차 

사업의 진행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사업발주를 한 사업성 평가와 사업물량의 선

정에 있어서 체계 이고 면 함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 이다. 한 고물 설치 상

인 유 기 과의 사 의가 부족하여, 사업자가 낙찰 받은 물량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권역이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는 옥외 고사업에 한 경험이 부

족하 던 옥외 고센터가 옥외 고시장환경에 한 면 한 분석과 근이 부족하 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반 으로 사업의 운 인 측면에서는 부정 인 평가가 지배 인 반면 기존 고물

의 형태인 사각형 틀을 벗어난 입체형 고와 다양한 형식으로 표 이 가능하도록 하 고 

매체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도시 경 과의 조화를 해 노력한 은 정 으로 

평가 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종우, 박 , 2012). 한 과거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

과는 달리 조성된 기 액의 일부를 고물이 설치된 지자체에 배분함으로써 지자체의 옥

외 고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첫 단추를 꿰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리고 옥외 고센터의 설립목 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함으로써 옥외 고에 한 

심제고, 국민 홍보사업이 제 궤도에 올랐으며, 국 지자체의 간 정비사업 활성화 

등 생활형 고물에 한 성과를 이끌어 낸 은 정 인 사업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1차 사업에 한 정  혹은 부정 인 평가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옥외

고 산업계와 같은 직  이해 계자들의 입장에서는 반 으로 기 조성용 옥외 고

사업에 한 부정 인 측면의 평가가 지배 인 상황이다. 특별법과 일반법 하에서의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에 한 각계의 인식을 측정한 진홍근, 김재 (2012)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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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조사 상자들의 고사업에 한 반 인 인식은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법 하에서 새로 시작된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이 특별법 하에서보다 

오히려 더욱 부정 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는 옥외 고산

업계가 일반법 하에서 출범한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에 걸었던 기 만큼 실제 사업에 

한 만족 수 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다.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의 소비자인 

옥외 고사업계의 이러한 평가는 향후 옥외 고사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부정 인 인식의 주된 원인으로는 1차 사업 출범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특별

법 하에서의 옥외 고사업의 폐단의 재발 방지에 주력함으로써 반 인 옥외 고 시장

조사  이해 계자들과의 상호의사소통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의 직 인 소비자이며 마 의 상인 옥외 고 사업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이해 계자들의 불만의 소지를 증폭시켰고, 기 시장조사  소

비자에 한 분석이 미흡하여 사업의 활성화가 지연된 측면은 간과할 수 없다. 한 석 외

(2013)의 연구 결과에서도 옥외 고센터를 제외한 부분의 이해 계자들의 옥외 고

사업에 한 평가가 정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원인도 앞서 밝힌 로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인 즉 고사업자들의 욕구를 제 로 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측면과 사업과정  발생하는 상황들에 한 미비한 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2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현황 및 논의
2차 사업에서는 1차 사업이후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감

안하여 사업권역과 권역별 정 고물 설치수량이 조정되었다. 한 사업자의 사업성을 

감안하고 설치허가, 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탑과 고속도로변 옥상 고는 기

고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종우, 박 , 2013). 2차 사업이 시작되기 이 에 옥외 고

시장 계자들 간에는 기존사업물량의 양수도 문제가 견되었으며(이정은, 2012), 실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권역의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 다. 

2차 사업은 총 201기에 하여 입찰이 이루어져 홍보탑을 제외한 1차 사업 물량 총 

319기의 63%, 1차 사업의 실제낙찰 물량인 250기에 비해 약80% 수 으로 수량이 감소

하 다. 재는 2차 사업도 반에 어들었으며, 향후 옥외 고사업에 한 센터의 역

할에 기 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기 사업정착단계의 리 인 역할에

서 탈피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옥외 고 문기 으로 공익성과 향후 옥외 고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 으로의 상을 정립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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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센터는 옥외 고사업의 리 인 측면에 치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옥외 고의 진흥을 한 측면에서의 센터의 역할과 노력에 한 평가는 기

에 비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권역 구간

2차 사업 고물 설치

계약수량

(기)
계약 액 사업자

설치

승인

설치

완료

고

게첨

계 201 89,926 - 176 150 114

1

신공항고속국도(인천계양구~종 )

51

20

20,001 (주) 홍 51 46 38
동고속국도(기 ~종 ) 23

경부고속국도( 구동구~부산 정구) 8

평택제천간고속국도(평택시) 0

2

88올림픽 로(강남구~강서구)

49

17

26,295
인풍

공동수 체
38 37 26

서해안고속국도(기 ~종 ) 14

남해고속국도(기 ~종 ) 8

호남고속국도(기 ~종 ) 10

3

경부고속국도(성남시)

23

6

10,411 한승공 (주) 21 17 15

경부고속국도(청주시~청원군) 8

제2경인고속국도(기 ~종 ) 5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성남시) 3

자유로(고양시~ 주시) 1

4

경부고속국도(서 구)

20

11

18,110
앙방송

공동수 체
18 15 15구부산간고속국도(동 구JC~삼락IC) 7

신공항고속국도(김포시) 2

6

경부고속국도(용인시)

19

9

6,410 (주) 홍 19 12 8
경부고속국도(오산시) 2

경부고속국도( 덕구) 2

경부고속국도(김천시~구미시) 6

7 경부고속국도(안성시~천안시) 12 12 1,850 (주) 홍 11 8 6

8

88올림픽 로(강동구)

27

1

6,849 한승공 (주) 18 15 6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송 구~구리시) 4

부고속국도(하남시~이천시) 8

서울춘천간고속국도(기 ~종 ) 3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남양주시~의왕시) 7

경부고속국도(칠곡군~ 구북구) 4

출처 : 옥외 고센터 내부자료

<표 3> 2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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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슈에 대한 논의

1) 기금배분과 옥외광고센터의 역할

지 과 같은 형태로 기 조성 액 일부를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것에는 업계와 학계 

모두가 반 하고 있다(한국옥외 고센터, 2013). 옥외 고사업의 출발이 국제행사의 원

활한 개최를 한 기 마련의 목 으로 출발하 다 하더라도 장기 으로는 옥외 고시

장형성  발 에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재원마련의 수단과 그 재원의 용처

가  련성이 없는데서 오는 문제제기는 꾸 히 있어왔다(손 숙, 2007). 다만 옥외

고센터의 설립이후 기 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물정비사업과 같은 련 부분

으로 일부 배분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에서는 정 인 측면이 없지

는 않으나 그 비율이 미미하며, 장기 인 에서 꾸 히 제기되어온 옥외 고의 발

을 한 효과조사시스템의 확립, 고물 리시스템의 체계화와 같은 옥외 고산업의 합

리화를 한 비용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구분 계
11

구

14

인천

13

평창

15

주

12

여수

12

제주

13

충주

14

인천

장애인

15

문경

15

물포럼

18

평창동

계

자치

단체
센터

총계 1,153 149 252 33 78 140 22 24 26 6 4 40 213 166

2009 116 29 29 - - 23 - - - - - - 20 15

2010 168 50 34 - - 34 - - - - - - 28 22

2011 199 70 16 2 4 42 5 - - - - - 33 27

2012 312 - 73 31 49 41 17 - - - - - 57 44

2013 284 - 77 - 25 - - 24 10 3 2 40 58 45

2014 74 - 23 - - - - 16 3 2 17 13

※ 2012년의 경우 2차사업 계약 (95억) 포함

※ ’09년~’11년 3분기 : 구/인천(50%), 여수(20%), 자치단체(16.8%), 센터(13.2%)

※ ’11년 4분기~’12년 3분기 : 평창/인천/ 주(35%), 여수(25%), 세계자연보 (10%), 자치단체(16.8%), 센터(13.2%)

※ ’12년 4분기~’13년 1분기 : 평창/인천/ 주(65%), 자치단체(19.6%), 센터(15.4%)

※ ’13년 2분기~’13년 3분기 : 충주/인천/인천(장)/ 주/평창(65%), 지자체(19.6%), 센터(15.4%)

※ ’13년 4분기~’15년 3분기 : 인천/인천(장)/물포럼/ 주/문경/포물러원/평창/평창(장)(60%), 지자체(22.4%), 센터(17.6%)

출처 : 옥외 고센터 내부자료

<표 4> 수익금 배분현황

(2014. 4. 30 현재, 단위: 억원)

옥외 고매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에 비하여 시장에서의 매력도가 타 매체에 비하

여 높게 인식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효과에 한 이해 계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114  옥외광고학연구:제11권 2호(2014년 겨울)

낼 공통기 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한 옥외 고의 특성상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한 기 데이터 확립 등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에 한 투자가 선결되

어야 한다. 향후 옥외 고사업이 발 과 변화를 추구하기 해서는 기 의 일부가 효과

조사시스템, 표 화와 같은 옥외 고산업의 인 라 구축에 반드시 투입되어 가시 인 성

과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 기 사업정착이라는 목표는 달성된 만큼 이제는 장기

인 에서의 인 라 구축과 시장환경을 재편할 수 있는 의미에서의 센터의 역할이 필요

한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옥외 고의 발 인 측면에서 한시  옥외 고물과 같

은 새로운 매체의 도입 등을 고려해 으로써 기 의 확보수단을 다양화하여 불법 고물 

정비와 같은 옥외 고물의 정비 사업이나, 련종사자의 교육 등과 같은 지원 사업에 기

이 직  활용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옥외 고 시장은 통  고의 범주에 속하나 옥외 고의 재원이 비(非) 미디어 사업

자에 귀속됨으로써 미디어 시장의 발 에 기여하는 바가 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

다(한국옥외 고센터, 2013). 그동안 옥외 고센터의 다양한 역할에 해 여러 연구들

이 이루어져 왔는데, 심성욱(2012)은 옥외 고센터의 역할에 하여 옥외 고 시장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의 활성화를 한 정보표 화, 옥외 고 효과시스템 개발을 주문

하 고, 옥외 고의 산업진흥을 하여 옥외 고진흥원 혹은 옥외 고진흥공사의 설립

을 통하여 옥외 고산업의 고도화와 문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옥외 고물 지원 DB

구축  정책개발 등의 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한국옥외 고센

터, 2013; 한 석, 2014). 여러 연구들이 공통 으로 옥외 고센터의 역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언 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사업방식

재 옥외 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방식은 옥외 고 행사의 선정을 통한 간

탁방식이며, 사업자를 선정하기 해서 최고가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간 특

별법하의 옥외 고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채택하 던 제한경쟁입찰방식이 빚어왔

던 문제 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부

정 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 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에 한 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는 1차 사업에서부터 꾸 히 제기 되고 있는 실이

다. 최고가입찰방식은 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합리 이고 효율 인 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재까지 그 기 이 이해 계자들의 보편타당한 동의를 이끌어 낼 만

큼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매체사의 과다경쟁을 통한 비정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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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형성의 측면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재의 우리나라 기 조성용 옥외 고시장 환경은 과거 특별법 하에서 형성된 측면이 

있어 시 가 요구하는 건 한 시장 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를 해

서는 옥외 고유통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필요성이 있다. 재의 방식으로는 기 조성에

는 효율 일 수 있으나 옥외 고센터가 옥외 고시장 환경을 재편하는 선제  역할을 하

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이 옥외 고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력 인 매체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그동안 옥외 고사업의 방식에 하여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한 석 등

(2013)은 옥외 고의 사업방식으로 재의 간 탁방식  미디어랩, 그리고 문 탁

사업방식을 제안하 다. 각각의 사업방식은 그 특징에 따라 장, 단 이 존재하는데, 특히 

근래에 심의 상이 되고 있는 미디어랩 사업방식의 경우에는 재의 사업방식보다는 

매체에 한 유연성이 높아져 그동안 문제로 지 되어왔던 매체의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

으나 그의 운 을 한 문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인 라의 구축이 선행되어

야 하는 측면이 있으며, 한 매체에 한 모니터링이나 효과에 한 기 이 확립되어 있

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 다. 

결국 재의 사업방식 이외의 여러 다양한 사업방식들에 따른 장, 단 이 존재하고 

한 그러한 사업방식의 도입을 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인 선결조건도 있다. 따라서 어

느 한 가지 방식의 일 인 도입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다양한 사업방식의 혼용도 도입가

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재의 사업방식의 가장 큰 한계

는 사업자들의 안정 인 사업매출을 하여 장기 고 주의 사업을 운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은 기업 주의 고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으며, 이

벤트성의 단기 고는 거의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행 고주들의 

고 집행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기 조성용 옥외 고의 매력도를 높이기 해서

는 다양한 사업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후 기 조성옥외 고 사업

은 보다 유연하게 시장상황에 응하고 처할 수 있어야 한다(진홍근, 김재 , 2012).

3)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의 확립 및 적용

재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 되는 장애요인은 법의 

근거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남아있는 공공목 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재에도 300여개의 불법 고물이 남아있으며, 그 에서는 미   안 에 한 문제가 

제기되는 고물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불법 고물은 기 조성용 옥외 고의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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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 주요도로변에 치하고 있어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의 시장환경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일반 소비자들의 매체에 한 정 인 인식을 방해할 소지가 크다는 

에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용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건 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지자체의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는 다수의 불법 공공목

 야립 고물과 기 조성용 옥외 고물의 차이를 80.2% 나 되는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우, 박 , 2013). 이는 불법 고물 리와 처리에 책

임이 있는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부족이며,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하

고 디자인 심의와 지자체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차를 거친 합법 인 기 조성용 옥외

고물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불법 야립 고물과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는 매체로 락해 

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고주들을 유치하는데 큰 요인

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고물에 한 인, 허가의 문제, 지자체 간의 통일되지 못한 용의 문제 등은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차 사업 당시의 총 사 의요청 200건  12.5%인 25건의 의가 거부되었

는데, 사 의 거부사례  체의 60%인 15건이 지자체의 일방 인 해석에 의해 거부

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1차 사업에서 홍보탑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규정한 옥외 고물등 리법 시행령상의 공항, 철도역사, 버스  항만터미 , 고속

도로 휴게소 부지를 리하고 있는 유 기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

사, 한국철도공사)의 비 조는 사업운 의 큰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 4개 유

기 은 여 히 홍보탑의 2차 사업 연장에 해서는 불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

로 공항은 환경  측면을 강조하고 도로공사와 철도공사는 자체 수익 확  의지가 강하여 

원활한 사업운 이 힘든 상황이다(한국옥외 고센터, 2012). 따라서 재 2차 기 조성

용 옥외 고사업에는 홍보탑 물량이 아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하여 부처  기  이기주의에 기인한 비 조, 일 되

지 못한 법 용은 사업을 운 하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난 이 아닐 수 없다. 향

후 원활한 사업운 을 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4) 사업영역확장 

재 옥외 고물등 리법에서는 기 조성용 옥외 고물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사업

역의 확장에는 제도 인 측면의 제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기 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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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고사업에 있어서 센터의 역할을 좀 더 확고하게 정립한 이후에 매체의 다변화를 추

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옥외 고센터의 다양한 역할의 확장에 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한 석(2014)은 옥외 고센터의 역할에 해 크게 인웨어, 소 트웨어, 하드

웨어 분야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역할의 다변화를 주문하 다. 특히 기 조성용옥외 고

사업과 련하여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도로의 교통량에 한 조사, 옥외 고물에 한 

DB구축, 옥외 고 효과측정  표 화 등에 한 논의는 옥외 고센터의 출범당시부터 

꾸 히 제기되고 있는 센터의 역할 확장에 한 부분이다. 따라서 옥외 고센터는 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옥외 고물등 리법령에 따라 고물 자율표시구역이나 신매체 

시범사업에 있어서 주도 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옥외 고산업

진흥을 견인하는 주도 인 역할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산업진흥을 한 기 의 확  등을 

통하여 옥외 고센터의 출범의 취지에 걸맞은 역할의 확 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

4.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앞선 여러 가지 이슈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에 한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재의 치를 악하고 향후 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략 인 차원에서 

이러한 과정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옥외광고사업 환경분석

거시 인 환경차원에서 옥외 고사업은 여러 다양한 요인과 아주 한 련을 가지

고 있으며, 특히 법률  환경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까지의 옥외

고의 발 과 진흥을 가로막았던 것  가장 큰 요인이 법 , 제도 인 제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옥외 고산업의 발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요한 요인  하나

가 바로 이러한 법률 인 환경에 한 고려와 그 변화에 한 비라고 볼 수 있다. 시장 

환경의 변화를 측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맞추어 법 환경을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

는 것이 옥외 고센터의 요한 기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기술 인 환경 측면에서 기 조성용 옥외 고매체를 다양화하여 사업의 효율

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 디지털 사이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개발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 용 역이 확 되고 있다. 공간의 공공성이나 안 성을 해치지 

않는 범  내에서 다양한 매체들이 도입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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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옥외 고물등 리법에서의 고물 자율표시구역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고물들이 활

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새로운 고매체의 등장과 고물 

자율표시구역등의 옥외 고 시장환경의 변화가 기존 고사업과 고사업자들에게 미치

는 향에 한 측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소비가 축되고 성장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경제 인 환경은 고에 한 산의 

감을 통하여 고업계에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며, 특히 옥외 고업계에는 더 큰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의 기 조성용 옥외 고처럼 단기성의 고집행이 어려워 

매체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 이 훨씬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옥

외 고에 한 매체의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주를 유치하지 못해 비어있는 옥외 고물 만큼 경 을 해하는 흉물스러운 것도 없

으며, 그것은 곧 기 조성용 옥외 고매체의 매력도를 하시키는 직격탄과 다름없다. 

따라서 고주를 유치하지 못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한다.

미시 인 과업환경차원에서 정책주체인 정부부처와 소비주체인 사업자와의 원활한 

계의 정립도 요한 사안 의 하나이며, 옥외 고 이외의 타 매체와의 경쟁상황 한 

요한 고려요인이다. 한 내부환경 차원에서 옥외 고센터 내부 구성원들의 사업에 한 

정 인 태도  옥외 고업무에 한 문성 제고도 고려되어야 할 요한 환경 인 요

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옥외광고사업을 위한 Marketing Mix의 제안과 적용

앞선 옥외 고 환경에 한 고려 이후에는 향후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의 발 방향

을 마 의 기본요소인 4P Mix 차원에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향후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을 한 다양한 마  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제품차원에서 다양한 구색을 갖춘 제품을 마련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기 조성

용 옥외 고사업에서 원활한 기 조성이라는 최고의 사업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매체를 

포함하여 옥외 고산업의 진흥차원에서 옥외 고센터는 신매체 개발에 심을 가지고 

선제 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1차 사업에서 난항을 겪었던 홍보탑과 같이 법에 명시

되어 있는 매체도 환경 인 제약으로 인하여 재는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이다. 따라

서 재의 단조로운 제품의 확장을 해 극 으로 투자하고 개발하여야 할 부분이 옥외

고매체라고 볼 수 있다. 제품의 범주의 다양화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역할

을 하며, 사업의 성공을 한 기본 제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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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격차원에서 살펴보면, 재 기 조성용 옥외 고 매체에 하여 정당한 가치

를 부여하고 수요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동안 옥외 고센

터 주도로 매체의 정시장가격과 사업과정의 비용산정을 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으

나 그 결과에 해서 보다 많은 시장 구성원들의 동의와 수 을 이끌어내기 해서는 교

통량 조사  옥외 고 효과시스템과 같은 객 이고 과학 인 논리를 확립하는 것이 매

우 요한 일이다. 옥외 고효과측정과 그와 련하여 고매체의 정가치 산정의 문제

는 그동안 꾸 히 논의되어 왔으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옥외 고

문기 으로서 옥외 고센터는 우리나라 옥외 고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에 주도 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셋째, 유통차원에서는 기 조성용 옥외 고의 소비자들인 고사업자들이 다양한 방

법으로 고매체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옥외 고센터의 

입장에서는 기 조성의 극 화가 일반 리기업에서의 기업이윤의 극 화와 유사한 개념

으로 인식되며 최종 인 추구 가치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생산자 심의 시장에서 소

비자 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마  환경의 변화가 유독 옥외 고시장에서만 

용되고 있지 못한 것은 향후사업에 악 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소비자들에게 자발

인 교환의 가치가 있는 제품을 다양한 채 을 통하여 공 함으로써 기 조성을 극 화 시

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 방식을 통하여 다수의 고사업

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수의 규모 자본을 가진 사업자들이 

사업 운 권을 독과 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옥외 고산업의 발 은 

일부 사업자뿐만 아니라 체 옥외 고산업계가 공동으로 실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

며, 공익목 의 옥외 고사업에서 생되는 이익이 체 옥외 고산업계에 골고루 돌아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로모션 차원에서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  옥외 고센터의 역할에 한 홍

보  마  활동과 이해 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차 

사업 기 산업계와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은 센터에 한 부정 인 이미지가 재

까지도 남아 있는 만큼 이제는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다 개방 으로 수요자들과 극

인 의사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한 고물의 인허가와 련한 지자체와의 의에서도 보다 극 으로 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  매체에 한 극 인 홍보와 정 인 인식을 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다. 재 옥외 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 개선 컨설 과 교육, 홍보 활동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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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로 확 하여 추진하되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에 한 홍보와 마  기능이 더

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곧 옥외 고센터의 차별화된 CI를 구축하는 지

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마케팅 4P MIX를 적용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앞의 논의 로 본 연구에서는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에 마 의 근본 철학을 도입

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마  활동은 소비자의 욕구를 악하고 

그 욕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고홍보활동을 통하여 그 가치를 리 알리며, 

한 가격과 편리한 유통망을 통하여 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더 나아가 제품의 

매 이후에도 소비자의 사 기 수 과 실제 제품의 가치에 한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 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계를 지속하여 그 계가 장기 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고매체의 매 이후에도 고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

도록 유 기 과의 의 과정에 한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한 사업주체

인 옥외 고센터가 해야 할 요한 역할 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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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의 가장 주된 한계이자 문제 은 옥외시장환경  사업운

의 많은 부분들이 과거 특별법의 틀안에서 성장하고 발 해왔으며, 그 특성이 재까지

도 크게 바 지 않은데 있다고 할 것이다. 기의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유통구조와 고사업에 한 인식이 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하지 못한 것이 제

인 시장상황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구조 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에

서 출발하다보니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에도 여 히 과거 정부주도의 리 인 개념

이 강하게 반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옥외 고의 발 과 진흥을 한 기반이 구축된 상

황이라고는 보기는 힘들다. 

원활한 기 조성이 최고의 목표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리주체인 옥외 고

센터는 사업에 한 리와 기 의 확보, 그리고 배분을 주요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

으며, 사업자 선정  사업 리에 부분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 목   일부이며, 그 외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기

를 충족시켜 주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이는 옥외 고센터의 설립목   근거가 

옥외 고의 획기  개선과 련 산업을 육성하고 발 하는데 두고 있고 이와 련한 구체

인 주요 사업의 아젠다(Agenda)가 명확히 제시된 상황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다면 자칫 그 존립의 문제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한 석, 2014) 지 에서도 보

듯이 출범한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 에서까지 그 역할에 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옥외 고센터의 입장에서는 큰 이 아닐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옥외

고물등 리법 제 11조의 4 제6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물 등과 련되는 연구·

조사를 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

니면 다른 연구기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옥외

고센터의 자체 연구 기능 강화를 통한 선제  제안의 기능을 수행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문기 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앞서 논의하 듯이 옥외 고센터의 1차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은 과거 특별법 하에

서의 옥외 고사업의 불투명한 사업운 의 측면을 해소하고, 사업의 틀을 마련했다는 

에서는 매우 정 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고물의 등장과 조성된 기 의 일부가 지자체의 불법 고물 정비나 간 개선사업에 쓰

이고 있다는  한 정 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1차 사업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

제 이 지 되었으며, 향후 사업에 한 여러 개선사항도 드러났다. 2차 사업 후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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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고 있는  시 에서 향후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과 옥외 고센터의 역할에 

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에 하여 과거에서부터 재의 상황까지 살

펴보고 미래의 방향에 하여 논의하 다. 특히 마 인 에서 사업운 의 주체인 

옥외 고센터의 역할의 확장과 변화를 제안하 다.

재까지의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은 생산자의 이 지배 이었다. 그러나 향후 

사업에서는 반드시 소비자의 이 도입되어야 한다. 한 여러 환경요인에 한 고려

와 응, 혹은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며 고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

러 가지 상황에 한 옥외 고센터의 교섭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옥외

고매체의 특성상 고물이 게첨되는 시 으로부터 그 가치가 비로소 발휘되는 만큼 상

품의 매(사업자선정)이후에 상품이 온 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우 

요한 측면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물의 인허가나 유 기 과의 의견조율과 같은 사안

은 개별 사업자 보다는 옥외 고센터와 같은 공 기 이 보다 쉽게 근 할 수 있는 분야

이다. 하지만 재는 사업자 선정 이후에 고물 게첨까지의 부분의 업무가 사업자가 

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주체인 옥외 고센터는 보조 인 역할에 그치고 있

다. 이에 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해결해  차원의 통로가 부족한 상황이며, 사업

자들의 불만은 옥외 고센터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옥외 고센터가 옥외 고산업진흥의 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조직의 문성도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옥외 고센터 뿐만 아니라 앙정부부처, 지방

자치단체, 사업자와 같은 옥외 고시장의 이해 계자들 모두가 보다 개방 이고 상호 

조 인 자세로 옥외 고의 발 을 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까지 기 조성용 옥외 고의 소비주체인 고사업자와 고주의 목소리가 사업에 

제 로 반 되지 못하고 있으며, 매체의 실제 인 타겟이 되는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한 연구와 조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간과하 던 다양한 이해 계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 향후 기 조성용 옥외 고사업을 비롯한 체 옥외 고의 

산업진흥에 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옥외 고센터는 사업과정에서 표출되는 센터에 한 비 과 역할에 한 논의

를 겸허히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비 과 논의는 그만큼 옥외 고시장에서 센터에 거는 

기  수 이 높기 때문에 받게 되는 당연한 심으로 여겨야 한다. 옥외 고센터 이외에 

어떤 기 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반문해 본다면 그 시선과 평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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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는 옥외 고의 특성과 그 규모나 효과에 있어서의 기

조성용 옥외 고의 요성은 다른 옥외매체에 비해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기 조

성용 옥외 고사업의 향후 발 방향에 있어서 고물 등의 정비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한 재원마련을 한 본연의 목 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안

, 경 을 고려한 공익의 추구 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옥외 고가 언제까지나 가능성이 있는 산업분야로 남을 것이 아니라 변하는 시장환

경에 따라 진정한 5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의 시도와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하

며,  상황에서의 다양한 비 과 논의는 향후 옥외 고사업의 발 에 소 한 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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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OH Billboard Advertising

Jinpyo Park

(Professor, Dept. of Railroad Management Information, Dong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iscussing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the OOH billboard advertising business by examining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OOH billboard advertising business.

The OOH billboard advertising business activated korean outdoor 

advertising market, but its main objective wasn't building market base of 

OOH advertising but setting up a fund for international event. That was a 

limit of past OOH advertising business.

So the function of the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is more and 

more important for the future OOH advertising market. The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should extend its operations into new OOH media 

and various OOH advertising business sections to satisfy the demand of 

stakeholder of OOH advertising market. So the result of this study 

proposes to use the environmental analysis and marketing 4p mix for OOH 

billboard business.1)

Key Words : Outdoor Advertising, OOH Advertising Business,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Marketing 4p Mix, OOH Advertising Marke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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